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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행 개   정(안)

제6조(담보) ① (생  략)

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

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

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

경우 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

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

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

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

충당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채

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

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

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.

“채무자 등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

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.

1. ~ 3. (생  략)

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

볼 수 있는 경우 

③, ④ (생  략)

제6조(담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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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-------- 제1호 내지 제3호에 

준하는 ----

③, 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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